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1. 12. 2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1. 산림의 솎아베기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해서

심는 행위

4. 농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해 논ㆍ밭을 가는 등 50센티미터 미만(이 호에 따른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목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때의 높이를 기준으

로 하되,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논ㆍ밭

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흙을 깎거나 쌓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흙을 바꾸는 행위 또는 새 흙을 넣

는 행위(영리 목적으로 흙을 채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5. 주택(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제6호 및 제7

호에서 같다)을 관리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 또는 목욕탕으로 바꾸는 행위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과 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외장을 칠하는 등 외장을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장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아. 주택부지 내에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설치하는 행위

6.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건축물

로 한정한다)을 관리하는 행위로서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주택의 일

부를 이용하는 행위

나.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을 다용도시설 또는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



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행위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해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을 자기

소유의 대지에 쌓아놓는 행위(제28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는 제외한다)

9.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

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